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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카르텔, 번지수잘못집었다!

정유4사가주유소담합으로 2600억원정도의과징금을물어내게됐다고한다.

SK에너지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4사가 휘발유를비롯해석유제품시장점유율을안정적으로유지

하기위해원적관리원칙에따라주유소확보경쟁을제한하기로담합했기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1380억원, GS칼텍스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 등 4348억원

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GS칼텍스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함으로써 최고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실제로는과징금이 2576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과징금 규모도 문제이지만 과연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느냐 하

는것은더큰문제이다.

공정위는 정유4사가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 정유기업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경쟁 원적 주유소의 확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순하게시장점유율에큰변화가없다는정황증거만으로는처벌하기어렵기때문이다.

공정위는 2000년과 2010년 휘발유시장점유율이 SK 36.0%→35.3%, GS칼텍스 26.5%→26.8%, 현대오일

뱅크 20.9%→18.7%, S-Oil 13.2%→14.7%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주유소 확보경쟁 제한 이유로

제시하고있다.

특히,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돼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SK, GS, 현대가

복수상표 신청을 하는 계열주유소에 대해 폴사인을 철거하는 등 복수상표 제도 정착을 방해했다고 발표했으나

명확한근거가되지는못하고있다.

주유소의 폴사인이 바뀌지 않는 원인이 정유3사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 주유소업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

지명확하지않을뿐더러석유제품공급가격에차이가없는판에폴사인을바꾸거나복수폴사인을도입할이유

가없기때문이다.

상공부-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로 이어지는 에너지 정책 라인이 정유4사 및 LPG 2사와 얼마나 유착돼 있고,

석유공사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기관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폴사인

만을문제로삼는것은거대한숲속에서나무한그루에의지해길을찾는것과마찬가지의오류를범한것이아

닌가생각된다.

공정위가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정유-주유소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

다는데큰의미가있다고강조했으나앞으로도현재의구조가깨지지않을것이라는점분명히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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